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한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 명 : 정 상 기

            주 소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812번지

  나. 소개의원 :  덕 생 의원

  다. 수일자 : 2005년 11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4일

  마. 상정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 원회

       (2005년 12월 12일) 상정, (2005년 12월 12일) 의결

2. 청원요지

    ○ 심곡택지지구(심곡본1동, 송내2동 일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83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986년 2월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으로써 2006년 2월이면 사업이 완료된지 20년이 경과 됨.

    ○ 그러나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

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면서 심곡택지지구  소사구 송내2동 

지역과 심곡본동 심곡주공아 트, 진아 트  소사구 심곡본1동 

10통 일부 지역은 제2종으로 지정되었으나 심곡본1동 8통, 9통, 11

통, 10통일부지역은 동일 사업지구임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분리되었음.

    ○ 이 게 동일 사업지구임에도 1종, 2종으로 분리되어 청원서를 제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은 건축물의 제한규정과 재산상의 

불이익등으로 주민 고충을 해결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하 음. 



3. 취지 설명요지(취지설명 : 덕생 의원)

    ○ 심곡택지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83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하여 1986년 2월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그 상면 은 40,180

평으로 3,496세 가 거주하고 있음.

    ○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심

곡택지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지정되었음에도 심곡본

1동(8통, 9통, 11통, 10통일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분

리되어 있음.

    ○ 해당 주민들은 형평의 원칙에 어 나는 종 세분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있는 실정임.

4. 주요질의  답변

질          의 답          변

○ 2003. 1월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동일 문제

   제기는 없었는지 ?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

○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내

   용은 ?

○ 청원의 조치계획은 ?

○ 우리시 체를 비교하면 문제 은

   없는지 ?

○ 고층건물이 있는 지역은 제2종으로

   단층 건물 지역에는 제1종으로 구

   분했다고 하는데 반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보는데 ?

○ 2003년도 주민 공람․공고시 의견

   제시는 없었음.

○ 취락지구개선사업 상지는 해당됨.

○ 남향의 성주산과 서향의 정명고와

   도원 등학교 등 주변 환경을 고려

   한 사항이 되겠음.

○ 2008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재

   정비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 사항임.

○ 형평성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음.

○ 층 집지역, 녹지인 지역, 주변

   경 , 보호가치등의 기 으로 세분

   화 한것임. 앞으로 체계 인 개선방

   법을 찾아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기로 의결“

  ※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한 청원 의견서 1부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한 청원 의견서

의안번호 제468호 안건명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한
 청원

소개의원 덕생 의  결
연월일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5. 12. 23)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한 청원 의견

  심곡택지개발 사업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 1986년 2월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

로 부분 사업지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심곡본1동 8통, 

9통, 11통과 10통 일부 지역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물의 제한과 재산상 불이익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도시 체를 획일 으로 제2종 

는 제3종으로 결정할 경우 무분별한 고 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의 부족  용량이 과되어 기

형 인 도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정 도 개발을 유도하기 

하여 일정한 기   근거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녹지지

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인 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이 80% 이상인 지역, 

비주거율이 40% 미만인 지역 등에 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심곡 1동 8통, 9통, 11통과10통 일부 지역의 경우 2003년 9월 15일 도시

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향후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

역의 변경 결정권자인 도지사에 승인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청원인의 뜻

이 반 될 수 있도록 단계  추진을 극 으로 검토바람.

                                     2005년  12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장








